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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2. 공사비 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

 

 【질 의】

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“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 ”에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

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.

  97년 12월 21일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

재까지 매각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정함에 있어

  ① 3년 이내 부동산임 업을 당해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목  사업으로 등기한 후 

오피스텔을 임 하 을 경우

  ② 오피스텔을 먼  임 하고 당해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목 사업으로 등기한 

경우

  ③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면  ①과 ②항에 계없이 비업무

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④ 법인이 일간신문 등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하 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

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

당하는지 여부

  ⑤ 당해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

여부

회  신

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

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  사용하

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  귀 법인이 공사비 가로 받은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귀 법인의 법

인등기부에 부동산임 업을 목 사업으로 등재한 후 임 하거나 귀 법인의 사무실

로 직 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, 당해 오피스텔을 먼  임

한 후 귀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 업을 목 사업으로 등재한 경우는 임

시 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.

  한,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「정당한 사유」라 함은 법인 내부사

質疑와 回信


